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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

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휴원 휴원 권고 휴원

긴급보육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실시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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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

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http://central.chidcare.go.kr

